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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의원

(소속위원회)
 홍성룡(도시안전건설), 노식래(도시계획관리)

건    명
 가든파이브 일괄임대 불공정 계약 문제해결 및 

 개별소유자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

소관위원회  도시계획관리

○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으로 진행된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일괄임대에

대한 SH공사 임대료 보장 정책이 2020. 5월 종료됨에 따라,

개별 소유자들이 동년 6월 SH공사가 진행한 NC백화점 일괄임대 재계약

사례와 동일하게 물류시설법의 차임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

SH공사에서 수용을 거부함.

가든파이브는 물류시설법에 의거 건설되었고,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

임대하는 경우 동 법에 의거 임대료를 산정하여 모든 임대차 계약 시 동등하게

적용해야 함에도 SH공사는 현대백화점과 일괄임대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,

같은 건물에 입점한 NC백화점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함.

이러한 SH공사의 다른 계약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소유자간 불만과

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바, 이에, 현대백화점 일괄임대 계약에서도

NC백화점 재계약과 동일하게 물류시설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원함.


